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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나 총회는 불가불 그동안 생소하였

던 법 준수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은혜와 적당히’ 라는 등식은 과

감히 떨쳐버리고 법을 알고 법 준수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가 법전문가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오랜 교회법 연구와 경험을 바

탕으로 저술한 이책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법을 알고 지혜를 얻을 가이드북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정익 목사 / 신촌성결교회 원로   

저자는 신앙과 인격과 지덕을 겸비한 법학자로서 교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존경받는 분입니

다. 한국교회 TF의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종교인 과세의 독소 조항을 없앴고 지금은 미비

한 부분을 보완키 위해 종교인과세 협의체에서 기독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법학회장으로서 세속의 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

을 하던 중에 특별히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국가법과 성경의 원리가 충돌할 때나, 교

회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극복하는 지혜가 있으며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충정이 담

겨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교회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읽는 모든 이들이 유익을 얻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추천의 말

세계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의 외형적, 물질적 성장의 이면

에는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인들 간의 대립, 교회 리더쉽 승계과정에서의 갈등, 교회재정 불투명

과 같은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분쟁

이 교회 내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 한국교회는 교회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의 전도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

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법적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책은 대학교수로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국가법과 교회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헌제 교회법학회장의 노작(勞作)입

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책에서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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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으로 오랜 시간 이 책과 씨름하면서 이제야 겨우 붓을 놓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 앞서 

『종교분쟁사례연구』 1권과 2권을 2012년과 2013년에 출간한바 있다. 제1권에서는 종교의 자유

와 관련된 60여건의 판결례를, 제2권에서는 종교재산과 관련된 100여건의 판결례를 다루었다. 

우리나라 3대 종파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관련된 분쟁이 모두 포함된 책으로서 

1,2권을 합치면 거의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말이 종교분쟁이지 그 대부분은 

기독교 관련 분쟁이다.  『종교분쟁사례연구』에 이어 『법창에 비친 교회』가 2015년 초에 출간되

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발간하는 ‘한국기독공보’에 2014년 1년간 “법창에 비친 교

회”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과 몇 년간 발표한 교회법 관련 논문과 기고문을 모은 소책자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은 기존의 저작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고, 새로운 판결례들

을 보충하여 내놓은 것이다. 굳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이라는 책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책에서 다루는 교회분쟁 사례들이 한국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유한 것들이 대부분이

며, 그 분쟁의 원인제공은 대부분 목회자, 그중에서도 지교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임목사들이기 때문이다.

2. 누구는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양떼의 영적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도대

체 성경과 교단헌법 이외에 무슨 법이 필요하며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 몸이 건강할 

때에는 약이 필요 없듯이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목회자들이 경건을 유지할 때에는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현실 교회, 특히 130여년의 짧은 선교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과 갈

등이 교회 내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불신법정, 가이사의 법정에 까지 번지고 

그로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양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머리말

하여 한국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 뜻있는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우려를 하고 화해와 통합

을 외치고는 있지만 과연 분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는 누구도 그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자신들의 주위에서 경험한 바를 추론하여 교회분쟁의 원인과 대책을 단

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교회분쟁의 종착점이라고 할 국가

법원의 판결례에 나타난 교회분쟁의 모습과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3. 저자가 교회분쟁을 다루면서 법원 판결례를 주목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에서이다. 첫째로는 교회분쟁의 전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법원 판결례 외에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분쟁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겠지

만 대부분의 중요한 교회분쟁은 법원에 가는 것이 현실이어서 판결례를 통해서 종합적인 교회

분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이다. 사실 분쟁의 한 가운데

에 들어서면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적어

도 판결례에는 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주장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어 객관성에 대한 공적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법

원의 판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곁들인다. 

4. 그런데 수많은 판결례 중에서 교회분쟁에 관련된 것만을 가려내어 한데 모으는 일 부터

가 지난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은 교회사건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판결이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쉽

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분쟁건수에 비해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 실제 교회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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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은 하급심판결까지 일일이 추적해서 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문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은 판결문의 분량이 수십 페이

지에 달하는 등 매우 길고, 또 판결문에 특유한 구성과 용어 사용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

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하여 판결문에서 꼭 필요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고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었다. 하지만 한건, 한건 정리하다보니 이 책에는 대표적인 판결례 약 150건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일부 빼먹은 사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만하면 한국에서 발생

하는 교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한 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자부해본다. 

5.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어떠한 법이 필요한지를 가장 대표적인 분쟁사례인 광성교회 분쟁을 예로 들어 설명

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분쟁에는 교회법과 함께 국가법의 여러 부분이 적용됨을 알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사례는 대부분 교회 내에서의 분쟁이라기보다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긴장상

태에서 생기는 분쟁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신앙의 자유 및 국가로부터의 동등한 대우

를 요구하는 데 따르는 분쟁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판결례를 다룬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임

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인들의 모임으로 보는 교회법과 교인들의 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는 국가법이 가장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교회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지교회와 

교단교회로 나누어 설명한 후에 교회구성원으로서의 교인의 지위,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당회와 공동의회,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와 같은 항존직에 관련된 판결례를 다룬다. 그리고 최

근에 들어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업장으로서의 교회관련 분

쟁, 교회의 건축 및 시설관리자로서의 책임 관련 판결례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목회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렇게 목회자를 독립한 장으로서 따로 다

루는 이유는 교회분쟁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 그중에서도 담임목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장

에서는 우선 목회자의 일반적 지위와 자격을 살펴본 뒤에 가장 문제가 많은 담임목사의 지위와 

권한, 청빙과 해임, 담임목사의 보수(사례)와 관련된 판결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부교역자로

서 부목사와 전도사의 지위를 다루는데, 적은 사례를 받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로 문제된다. 

제5장에서는 교회재산분쟁을 다룬다. 우선 교회의 재산소유형태가 총유라는 의미가 무엇인

지, 지교회와 교단유지재단간의 명의신탁관계에 관련된 판결례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 그리고 교회분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분열에 관한 판결례의 변천과 교회재

정운용과 관련된 교회장부열람부분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교회분열시 형사책임과 교회재정유

용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과 찬송가의 저작권 관련 판결례를 

다루는데, 이 부분은 한 개 교회 내의 분쟁이라기보다는 성경과 찬송가의 출판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6장에서는 교회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그리고 기독교화해중재원

이 주도하는 중재와 조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비록 교회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회에서 자율

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교회재판은 그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불

신을 받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제기 이

전에, 또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도 교회법과 국가법의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와 조정을 



8 9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머리말

하도록 준비된 기관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6.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판결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

록 판결의 내용을 ‘사안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및 ‘판결요지’로 간단하게 압축하고,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부각한 뒤에 판결에 적용된 국가법과 교회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그

리고 가급적 법률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를 풀어서 비전공자의 눈에 잘 들어오도록 배

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이책은 매우 지루하고 난해하

게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요즈음 들어 법원에서도 판결문을 평이한 문장

으로 쓰려는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판결문에는 판단기준으로서의 사실확정과 여기에 적

용되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문장이 길어지고 법적인 

용어가 사용되기 마련이다. 특히 교회소송에 적용되는 법리는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해서 판결

문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이 책에서도 각 판결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가

급적 정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어떤 사안에서는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었

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조직신학 책을 읽고 이해할 정도라면 이책의 내용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책에 소개된 판결례 중 하급심판결은 아직 판례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각 판결례에서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개인과 교회의 실명을 甲과 乙 또는 A,B,C,D 

등으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다만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나 노회의 명칭은 공개하였다. 여기에서 

甲으로 표시된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甲)가 되며, 乙로 표시된 당사자는 피고이다. 형

사소송에서는 원고는 항상 검사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을 甲, 피고인을 乙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고마움을 전할 분들이 많이 있다. 먼저 구하기 힘든 판결례, 특히 하

급심판결들을 충실히 모아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준 중앙대학교 대학

교회, 교회법을 연구할 터전을 마련해 준 (사)한국교회법학회, 교회분쟁 사건 조정인으로서 경

험을 쌓게 해준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감사드린다. 방대한 분량의 책을 짜임새 있게 꾸며

주신 디자인투데이 고미자 사장님, 출간을 맡아주신 함덕호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저자를 대신해 자료의 수집과, 기획, 교정, 출간의 업무를 도맡아 수고해준 한국교회법학회 사

무처의 정재곤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저자가 교회관련 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인인 동시에 일생 법을 배우고 가르친 법학자로서의 직업적 소명 

때문일 것이다. 저자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8.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 있다. 교회의 주인 되

시는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에 유례 없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가이사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이 책이 회개의 굵은 베옷이 되고, 회개의 재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년 2월

                                                        서 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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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지 2년 반이 흘렀다. 책의 두께가 주는 중압감, 책 내용의 전문성 때

문에 과연 독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걱정이었다. 다행히 기독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였고, 교회법 특강, 중앙대 로스쿨의 종교법강의,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회헌법 

강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교회법 관계자들에게는 알려지게 되었다. 그보다는 교회분쟁의 격화와 

그에 따른 교회바깥으로부터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법, 교회분쟁을 

다루는 이 책의 존재감을 높혀 준다는 아이러니가 반갑기보다는 씁쓸하다. 

그간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이다. 저자는 2017년 ‘종

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 TF’의 전문위원장으로 위촉받아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법학회의 명의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을 발간하

여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이 큰 보람이었다. 

제2판에서는 그 개괄적 내용을 담았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

단종파들이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대규모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

면서 내려진 많은 판결 등도 담았다. 나아가 초판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급심 판결

이 내려져서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목회자의 청빙과 해임에 관련된 판결들이 주목

을 끈다. 그만큼 교회분쟁의 많은 부분이 지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임목사의 지

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제2판을 내는데 있어서도 교회법학회의 동료, 후학들의 도움과 조언이 매우 컸다. (사)한국

교회법학회는 본래의 영역인 학술세미나, 판례연구회 개최에서 시작하여 전문서적 발간, 교회

분쟁과 세무에 관한 자문과 상담, 교회법/과세 전문가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제2판  머리말

Academy)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적은 달란트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학회 이사로 참여하여 울타리가 되어준 덕분이다. 또한 사무국을 맡아 학

회의 궂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법 자문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정재곤 박사와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 하여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저술이라기보다는 교회법학회

가 축적한 경험과 사역의 결집이라고 하겠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준 정재곤박사와 힘들고 까다로운 책의 

교정을 보아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디자인 투데이의 고미자 사장님, 함덕호 사장님께 감사드린

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력과 건강을 주

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2018년 8월  

                                         서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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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  118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 폐해와 교주에 대한 공

개질의서를 게재한 화물탑차를 세워두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

서, 타종교에 대한비판에 다소 과장 · 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

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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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주장을 비판하면서 일부 원문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

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지라도, 이는 대체로 진실한 것일 뿐 아니라 통합교

단의 교리와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6.28. 선고 2004다23769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8. 선고 2003나33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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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서

울북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노635 판결)    

 5.4.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132

    [사례 2 - I - 5C]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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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교회 원로목사를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

       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 특정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게재와 보고서 작성·배포 

       한 총신대 교수 19명의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5.5.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반론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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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CBS의 ‘신천지 OUT’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 139
    CBS방송의 ‘신천지 OUT’ 보도는 신천지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인데, 종교적 비판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을 고려하면 CBS방송국의 보도내용이 신천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하여 신천지 측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를 모두 기각한 사례(대법원 2016.7.24. 선고 2015다24492 판결)

  (사례 2)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 141
    CBS방송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

는 사실을 보도한 것인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보도에 대하여 CBS의 고의·과실이 있

는지 여부, 보도행위의 위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

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11.23.선고 2017다259476 판결)

  (사례 3) CBS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도와 정정·반론보도청구 146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불안감과 

가정불화, 이혼, 재산헌납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항상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지만 반론보도청

구를 인용한 사례(대법원2016.6.23. 선고 2016다213862 판결)

   5.6. 모욕죄와 공연성  149

    [사례 2 - I - 5F] 한기총 회장에 대한 비판과 모욕   

       임기연장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한기총회장에게 사석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 왕과 같다’라는 비난을 한 것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9.26. 

       선고2014고정2153 판결)

   5.7. 요약 : 종교적 비판의 합법적 기준 153  

6. 종교교육의 자유 :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   

   6.1. 신학교 설립의 자유와 교육법  155

    [사례 2 - I - 6A] 종교교육의 자유와 무인가 신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

       당하므로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02.23. 

       선고 99두6002판결) / 예장총회신학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등의 규정이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0.3.30. 99헌바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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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기독교계 일반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 158  

     [사례 2 - I - 6B] 대학예배(채플)와 종교의 자유   

       숭실대 학생들의 졸업요건에 채플 학점이행을 요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여부(대

       법원1998.11.10, 96다37268 판결) / 졸업요건으로 채플학점을 요구하는 숭실대에 대한 교육

       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사례(헌법재판소 2007.3.13, 2007헌마214 

       결정). 

 6.3. 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161

    [사례 2 - I - 6C]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종교교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대광고)가 가지는 ‘종교교육 자유 

       및 운영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충 

       돌하는 경우 해결 방법(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7.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난민   

    [사례 2 - I - 7A]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하는 난민   

       (사례 1)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의 난민인정 16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에게 난민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 

          포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1.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사례 2) 미얀마 친(Chin)족 출신 교회 목사에 대한 난민인정 167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에게 난민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4.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사례 3)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인정 168
          이란인으로서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난민인정 사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0

          두26476 판결)

8. 종교자유의 남용과 한계 

   8.1. 사이비 종교와 종교자유 173

    [사례 2 - I - 8A] 영생교의 사기죄와 살인죄 

       (사례 1) 종교적 카리스마를 이용한 헌금사기  173 

          영생교 승리제단 교주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행위는 종교자유의 한계 밖이며, 신도들을 속여 헌금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을 사기

          죄로 처단한 사례(대법원 1995.04.28. 선고 95도250 판결,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도508 판결)

       (사례 2)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자행된 살인죄와 사형선고  174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들을 살해한 영생교 교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4도3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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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73

    [사례 2 - I - 8B] 동방교 교주의 불법행위와 교단설립허가 취소  

       동방교 교주 등이 교회설립의 기본목적인 종교적 활동을 빙자하여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한 

       불법행위를 교회(법인)의 행위로 보고 재단법인설립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76.07.13. 선고 75누254 판결)

 

 읽을 거리 :  “구원파와 종교의 자유” 

  8.2. 종교자유의 한계 182

    [사례 2 - I - 8C]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  

       (사례 1) 수혈거부와 유기치사죄  182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0세 된 딸의 수혈을 거부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사례(대 

          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판결)

       (사례 2) 수혈거부와 업무집행 방해 금지 가처분 183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거부를 의 

          사의 정당한 업무집행방해로 본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2010카합2341 결정)

    [사례 2 - I - 8D] 안수기도와 정당행위   

       (사례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수기도와 폭행죄  186
          과도한 힘을 동원한 안수기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폭행·상

          해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사례 2) 금식 상태에서의 안수기도와 피해자의 사망 187
          장기간 금식상태에서 안수를 받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1988.11.10. 선고 88노2534 판결)

II. 교회와 정교분리  
  
1. 정교분리의 의미    

   1.1.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190 1.2. 기독교와 정교분리  190
   

 1.3. 각국의 정교분리  192  1.4. 정교분리의 주요내용  192

2. 정교분리와 공직자    

    [사례 2 - II - 2A] 공직자의 종교편항행위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 교육감이 근무시간 중 교회행사에 참여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8.11.18. 2008헌마6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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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II - 2B] 정교분리와 군종장교    

       군종장교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한 교육책자를 발간하고 군기지내 교회에서 설교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에서, 군종장교가 성직자의 신분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

       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

       례(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3. 정교분리와 국가지원  

    [사례 2 - II - 3A] 풍수원 성당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강원도 횡성군이 유서 깊은 천주교 풍수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 내토지 등을 수용 재결한 사안에서, 그 수용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사례 2 - II - 3B]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정교분리   

       (사례 1) 소요산 자재암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200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

          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08.6.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사례 2) 지리산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202
          지리산 관통도로 중간에 개설된 매표소를 통과하기 위해 부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관람료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사찰 소유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사 

          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나20560 판결)

       (사례 3) 설악산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203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하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외부적·객관적으로 그 관람의 의사가 추인된다고

          한 사례(울지방법원 2001.6.12. 선고 2000가소101328 판결)

    [사례 2 - II - 3C] 국가 공휴일과 종교적 성일  

       성탄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이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5.25. 선고 2010헌마277 결정) 

       읽을 거리 : “애기봉 성탄트리 유감”  

4. 정교분리와 세금  

   4.1. 교회와 세금  209
   

 4.2. 교회재산의 비과세 특례  211

195

198

198

200

205

208

209

 [사례 2 - II - 4A] 교회 부속시설에 대한 비과세특례   

  (사례 1) 교회 수양관과 세금  211          
          명성교회 수양관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그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 용도가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 

          라고 본 사례(춘천지방법원 2004.06.10.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사례 2) 교회 주치장과 세금  212  

          교회 밖 80m지점에 위치한 교회 주차장은 교회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

          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사례 2 - II - 4B] 목회자 사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사례 1) 담임목사 사택과 세금  216
          교회 밖에 있는 목사관은 교회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56 판결)

       (사례 2) 부목사 사택과 세금  217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 

          두4708 판결) 

       (사례 3) 은퇴신부 사택과 세금  218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9.

          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사례 2 - II - 4C]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손금인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

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

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7984 판결)

   4.3.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23 

     [사례 2 - II - 4D]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청구

     한겨례 신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종교인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

교인의 개인적 납세정보는 정보보호청구라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

씬 더 큰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장은 종교인과세자료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사례 2 - II - 4E] 종교인소득과세의 위헌여부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국민에 비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8 헌마 319 사건)

 읽을 거리 : “50년 만에 법적 조치 마무리…종교인과세 시행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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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교분리와 법원    

   5.1. 개괄적 설명  233

   

 5.2. 교인지위에 관한 교인총회결의와 사법심사  235

    [사례 2 - II - 5A] 장로 신임투표 무효소송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

       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5.3. 교회의 권징과 사법심사  238

    [사례 2 - II - 5B] 교인제적 결의 무효소송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정기

       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교인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사례 2 - II - 5C] 목사의 자격에 관한 지교회와 교단간의 분쟁   

       교단총회재판국이 2년간 전도사사역을 하지 않았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교단소속 지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목사직을 상실한 사안에서, 법원

       은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목사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사례 2 - II - 5D]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처분 무효소송 

        서울시 성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회가 공용수용되면서 공탁된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지

교회가 교단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금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총회재판위원회가 민사소송 제기를 담임목사의 ‘사리사욕을 위한 교회의 매매’로 

보고 출교를 명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

고 한 사례(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3829 판결) 

    [사례 2 - II - 5E] 가톨릭 사제의 면직처분 무효소송  

        본당의 주임신부가 신자들의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자교단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된 사례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징계무효 및 그에 수반되는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내용은 종교교리의 해석 등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4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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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사법심사의 요건과 한계  255

       권징재판과 교인지위 결의의 구별 / 선결문제인 경우 / 교회재산 분쟁 

6. 정교분리 관련문제   

   6.1. 종교법인법  257  6.2. 국가조찬기도회  258
   

 6.3. 종교의 정치참여  259  6.4. 차별금지법  259

 읽을 거리: “NAP, 무엇이 문제인가” 

제3장 교회에 관한 법  

I. 교회의 정의, 법적 지위  

1. 교회법상 교회  

    1.1. 교회의 정의  269  1.2. 교회의 본질  270
  

  1.3. 교회의 정체  271  1.4. 교단교회와 지교회  272

2. 지교회    

   2.1. 지교회의 법적지위  27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  272
 

 비법인사단의 의미 / 판결례의 입장 / 교회의 법률관계

 읽을 거리 :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례 3 - I - 2A] 교회의 소송상 지위   

       교회가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675 판결)

    [사례 3 - I - 2B] 천주교 성당의 법적지위   

       천주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66.9.20. 선고  

       63다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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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교회의 설립·분리·폐지·합병  280

    [사례 3 - I - 2C] 교회설립과 재산귀속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목사 개인이 취득한 건물분양권이 바

       로 성립후의 교회에 귀속되지 않으며,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는 사

       례(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37394 2007다37400판결)

    [사례 3 - I - 2D] 교회분리와 재산귀속  

       교회의 설립자가 서울 본교회 이외에 분당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를 겸직하던

       중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서울교회와 분당교회가 각각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후

       임 담임목사를 선임한 경우, 양 교회는 모교회/지교회의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한 2개의 교

       회로 분리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사례 3 - I - 2E] 교회폐지와 재산귀속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왔다면, 이는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

       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사례 3 - I - 2F] 교회합병 결의의 요건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는 데에는 각 교회 교인총회의 3/4 이상 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11 판결)

3. 교단교회     

   3.1. 교단과 교회정체  292

   3.2. 장로교회  292

    [사례 3 - I - 3A] 장로교단 분열과 통합

       (사례 1) 장로교단 분열과 교단재산 귀속  293
      1개의 교단이 수개의 파로 분파된 경우 어느 일파가 분파되기 전의 교단재산에 속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1982.7.7. 선고 80나1096 판결)

       (사례 2) 대신/백석교단의 통합결의의 효력  298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교단통합이 대신총회측의 

통합결의가 의사·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6.15.선고 

2017나2038899 판결)

       읽을 거리 :  G.W.Waters, 2011년 『장로교 정치원리(How Jesus Runs The Church)』 

   

280

283

288

290

292

293

302

   [사례 3 - I - 3B] 노회의 분리와 노회재판의 효력

   노회가 분립되었지만 노회소속 목사의 이합집산에 불과하여 교회법상 어떠한 효력도 가지

지 못하므로 기존노회가 한 권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다

67291 판결)

   3.3. 감리교회  308

    [사례 3 - I - 3C]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당선 무효소송  

       (사례 1) 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무효 소송  308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가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 

          원 2012.2.9. 선고 2011다104413 판결) 

       (사례 2) 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309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선거부정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선고한 총특 

          재판결은 방어권 보장 및 원고적격상의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4.21. 고지 2013라1745 확정)

       (사례 3)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12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서 당선된 목사가 피선거권이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0. 고지 2014카합693 결정)

   3.4. 성결교회  317

    [사례 3 - I - 3D] 성결교단 지방회의 소송상 지위   

       성결교단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가 원로장로 추대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그 승인청

       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지방회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3.1.16 선고 2012가합16502 확정) 

   3.5. 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319

    [사례 3 - I - 3 E] 기하성 3개 교단의 통합 방식과 요건 

       비법인 사단인 교단들이 합병을 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교단의 구성원들

       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기존 각 교단 총구성원 3/4이상의 동

       의가 필요하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4.7. 선고 2009나47236 확정)

   3.6. 침례교회  322

    [사례 3 - I - 3F] 침례회 유지재단과 명의신탁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

       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6.9. 선고 99다3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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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구세군 교회  326 

    [사례 3 - I - 3G] 구세군 소속 지교회의 재산귀속   

       구세군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

       를 부인하고 있어 구세군 대장만이 교회재산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이유로 지교회의 재산권 

       주장을 기각한 사례(대법원 1986.7.8 선고 85다카2648 판결)

4. 교단교회와 지교회의 관계  

    4.1. 교리·예배·정치·권징의 통일  329       4.2. 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사례 2 - II - 5C]  329
 

 4.3. 교단과 지교회의 재산관계  330         4.4. 지교회의 교단탈퇴와 변경  330 

II. 교회의 구성원 : 교인     

1. 교인의 자격과 지위  

   1.1. 교인 지위의 취득  331
                          
 1.2. 교인지위의 상실  333

    [사례 3 - II - 1A] 총회재판국의 면직처분과 교인지위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자 교단총회재판국이 교인들을 면직판결을 

한 사안에서, 면직판결은 항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 데 그칠 뿐, 교인 지위까지 상실시키

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1. 선고 2014나265 판결)

   1.3. 교회탈퇴와 교인지위  338 

    [사례 3 - II - 1B] 교회탈퇴와 교인지위 상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

       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는 사례(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1.4. 교단탈퇴와 교인지위  340

    [사례 3 - II - 1C] 교단탈퇴와 교인지위 유지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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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II - 1D] 교단탈퇴와 교인지위 상실 

        교회분쟁으로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자신들만 따로 예배를 보면서 교회이름을 새롭

게 정한사례에서, 기존교회와는 별개인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기존교회의 교인 자격

을 상실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5다15627 판결)

2. 교인의 의무  

   2.1. 교단헌법, 교회정관의 규정  345

   2.2. 치리에 복종할 의무 346 

   [사례 3 - II - 2A] 교인의 교회치리 복종의무   

        토지매수와 관련한 재정의혹에 대해 계속적인 고소와 고발 소송제기로 해교행위를 한 장로를 

교회에서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징계를 하였다거나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만한 실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15.6. 11. 선고 2015다13706 판결) 

 2.3. 헌금의무  349

   [헌금에 대한 성경적, 법리적 이해]  349 

 

   성경적 헌금(연보)의 원리/교인의 헌금의무와 십일조/헌금분쟁의 원인/헌금에 대한 민법적 이해

    [사례 3 - II - 2B] 교회헌금약정의 이행청구   

       (사례 1) 헌금약정과 자연채무  353
           장래에 교회이전을 위한 대지구입을 위하여 헌금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채무에 불

           과하여 법률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3.12.9. 선고 

           93나8923 판결) 

       (사례 2) 교인의 헌물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  35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건물이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하여

           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나4577 판결) 

  (사례 3) 교인의 헌물약정 해제와 관리남용  356
           토지를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헌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증여계약을 해제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09.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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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II - 2C] 영생교에 헌금한 신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

       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그 내용(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4.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읽을 거리:  “교회헌금과 공직선거법”    

3. 교인의 권리     

 

    3.1. 교단헌법, 교회정관 규정  365  3.2. 정관에 의한 교인의 권리제한  365

III. 교회의 기관 : 회의    

1. 당회    

   1.1. 당회의 구성과 운영  369
   
   1.2. 당회의 지위와 권한  371

 [사례 3 - III - 1A] 당회결의에 의한 교인제명출교의 효력   

        교회분쟁으로 인한 상호간의 고소와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합인한 후에 다시 담임목사

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한 장로에 대해 당회결의로 제명출교한 것은 종

교단체의 권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례(대법원 2015.10.16. 선고 2015다

39876 판결)

   

  [사례 3 - III - 1B] 당회결의에 의한 교회재산처분의 효력  

        부채로 교회재산이 경매되자 당회 결의로 교회재산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교회이전까지 마

친 사안에서, 교회재산처분권을 당회에 부여한 최초정관은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

효의 정관이므로 교회재산 매매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

19752 판결)

2. 교인총회    

   2.1. 교인총회의 소집  379

    [사례 3 - III - 2A] 법원의 결정에 의한 교인총회소집          

  대다수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자질 등을 이유로 담임목사의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담임목사가 소집을 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이 민법 제70조 3항을 유추적용

       하여 임시공동의 소집을 허가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2비합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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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III - 2B] 임시당회장(장로)이 소집한 공동의회결의의 효력

        담임목사가 해임되어 대리당회장인 장로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결의를 한 사안에

서, 대부분세례교인이 참석하여 찬성하였다면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정의 관념상 도저히 묵

과할 수 없을 정도의중대한 하자로서 결의를 무효로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

고 2015나2057452 판결)

   2.2. 교인총회의 결의  386

 2.3. 교인총회의 지위와 권한  389

3. 제직회    

    [사례 3 - III - 3A] 제직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 약정의 효력

        담임목사의 사망으로 유족인 사모에게 교회가 제직회 결의로 월 100만원을 퇴직사례비로 지

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교회정관에서 제직회 권한으로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

례(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나22165 판결)

4. 교회의 양면성과 교회행정

        

 교회의 신앙적 측면과 교회행정 / 교회의 사단적 측면과 교회행정

IV. 교회의 직원 : 사역자  

1. 항존직과 임시직  

  

   교단헌법, 교회정관 규정 / 교회직원의 구분 / 항존직의 시무연한 / 항존직으로서의 담임목사와 장로

2. 장로

    
   2.1. 장로의 자격과 선임  397  2.2. 장로의 직무  398

3. 집사, 권사

    
   3.1. 집사, 권사의 자격과 선임  400   3.2. 집사, 권사의 직무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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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회의 책임 : 노무, 건축, 안전   

1. 고용주로서의 교회 책임   

  

   1.1. 교회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404

    [사례 3 - V - 1A]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으로서의 교회  

       (사례 1) 교회부설 유치원 교사의 부당해고  405 
           종교사업(교회)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

           2.14. 선고 91누 8098 판결)

       (사례 2) 교회 직원의 부당해고  405 

           종교사업(교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교회 부목사나 교

           육전도사 등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기 어려워, 당해 교

           회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5.12.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사례 3 - V - 1B] 교회직원의 업무상 재해보상    

       교회와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교회 업무는 물론 교인으로서 

       사적인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행위가 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

       면 순수한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06.3.29 선고 2006구합7249 판결) 

  

   1.2. 교회와 기독교 노동조합  413
   
 [사례 3 - V - 1C] 기독교노조와 교단총회 

       (사례 1) 교단총회의 헌법시행규정과 노조의 단결권 침해  413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독교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부목사 등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노조법상 조합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방

           법원 2008.2.15. 선고 2007가합15685 판결)

      (사례 2) 교단총회의 헌법해석과 노조의 단결권 침해  416
           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기독교노조 가입은 총회

           헌법 해석상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한 것은 종교적·영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행사로서

           노조법상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6.12.7. 선고 2006

           구합4141 판결)

  

 [사례 3 - V - 1D] 기독교 노조와 화곡교회   

      (사례 1) 교회의 관리집사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423
           교회공금을 횡령하고 폭행을 한 관리집사 등을 인사위원회 결의로서 해고한 것은 해고절

           차상으로나 해고의 실체적 사유에 있어서 위법이 없는 정당한 해고라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8.14. 선고 2006누26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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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교회의 노동조합 활동방해와 부당노동행위  426
           교회가 기독교노동조합의 지회결성을 위한 교회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활동

           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8.14. 선고 

           2006누18364 판결)

      (사례 3) 교회 담임목사의 노동조합법 위반  428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내에서 기독교노동조합의 지회결성을 막은 것은 노동조합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8.1. 선고 2007노140판결)  

2. 건축주로서의 교회 책임    

   2.1. 교회건축과 일조권 침해  432

    [사례 3 - V - 2A] 교회건축과 일조권 침해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법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인접 가옥

       을 응달에 묻히게 하고 가옥 내실 불을 관망할 수 있게 한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3나1174 판결)

   2.2. 교회건축과 건축법 위반  435

    [사례 3 - V - 2B] 그린벨트내 불법 교회건축과 철거명령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한 대형 교회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례(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사례 3 - V - 2C]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의 교회용도 전용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

       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취소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11120 판결)  

   2.3. 교회의 납골당 건립  441

    [사례 3 - V - 2D] 교회의 납골당 건립과 환경책임   

      (사례 1) 학교정화구역내 천주교 성당의 지하 납골당 건립  44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성당의 납골시설의 불허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

           교의 자유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2 결정)

     (사례 2) 교회시설을 위장한 납골당과 환경침해  44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납

           골당이 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 

           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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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교회재산의 공용수용  447

    [사례 3 - V - 2E] 동대문교회의 공용수용과 감리회유지재단  

      (사례 1) 서울시의 도시공원화사업과 교회의 이전 447
           서울시가 서울성곽 복원을 포함한 공원화사업을 위해 성곽인근에 소재하던 오래된 교회 

           부동산을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사안에서, 교회의 역사는 길지만 건물이 

           노후화하여 이를 보존할 문화적 가치는 없고, 절차적으로도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

           쳐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9.7.24. 선고 2009구합3392 판결)

      (사례 2) 서울시의 교회건물인도 및 사용료 청구 449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교회부동산에 대

           한 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서울시로 이전된 사안에서, 수용재

           결처분은 유효이며 교회측는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다213240 판결)

      (사례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교회토지수용과 감리회유지재단  452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교회부동산에 대

한 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서울시로 이전된 사안에서, 도시

계획시설결정의유효성이 법원판결로써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은 후행 토지수용재결처분

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두3829 판결)

 

3. 시설 관리자로서의 교회 책임    

    

    [사례 3 - V - 3A] 교회의 시설물 안전 책임   

      교회건물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 지붕에서 놀다가 다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회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사례 3 - V - 3B] 교회학교의 보호감독책임    

       주일학교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다가 장난으로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교회

       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80650 판결)

4.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 책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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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460

제4장 목회자에 관한 법   

I. 목회자의 지위와 자격   

1. 목사의 의의  

   1.1. 목사의 의의  465  1.2. 목사의 칭호  466 

2. 목사의 직무    

   2.1. 교단헌법, 교회정관 규정  466  2.2 목사의 지위  467

3. 목회자의 자격    

   3.1. 목회자의 교회법상 자격  467
   

 3.2. 목회자의 전문사역자로서의 자격  469

    [사례 4 - I - 3A] 목사의 자격으로서 전도사 사역과 한국 국적

       교단 총회재판국이 2년간 전도사사역을 하지 않았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교단소속 지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목사직을 상실한 사안에서, 법원

       은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목사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사례 4 - I - 3B] 다른 교단 목사의 목사자격 

   미국 장로교단에서 18년간 목회를 한 목사가 한국장로교(합동) 소속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임직받기 위해서는 총회직영 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는

데,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하였고 새로 목사고시와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교

단 동서울노회의 목사 위임결의는 무효로서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읽을 거리 : 누가 목사의 자격을 정하는가 ? 

II. 담임목사     

   1. 담임목사의 지위와 권한

465

465

466

467

469

473

477

479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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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회 대표권  479 

    [사례 4 - II - 1A] 담임목사의 대표권과 교회부동산 처분 및 금전차용  

      (사례 1)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담임목사의 교회재산 처분  479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결의만을 받아 교

           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사례 2)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담임목사의 금전차용  481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정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으로부

           터 금전을 차용한 사례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교회 측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

           다17107 판결)

    [사례 4 - II - 1B]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의 교회 대표권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

       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사례 4 - II - 1C] 노회의 위임과 지교회 대표권    

      (사례 1) 노회 승인과 지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권  487
           노회의 승인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회장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 대표자 자격, 교인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담임목사)는 교인총유재산의 처분권 

           이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02 판결)

      (사례 2) 노회 탈퇴와 지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권  488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

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정직 결정을 받고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노회를 탈퇴한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11.15. 선고 2004가 단4835 판결) 

    [사례 4 - II - 1D] 교회해산과 교회 대표자 지위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

       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담임목사가 대표자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11.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1.2. 교회업무 집행권  493 

   

479

484

487

491

2. 담임목사의 청빙과 해임  

  

   2.1. 담임목사의 청빙과 위임 494

    [사례 4-II-2A] 허위경력을 이유로 한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의 효력  

        5년의 휴무기간을 감추고 전체 목회경력을 13년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청빙승인결

의를 받은 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청빙승인결의 무효를 다투었지만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다

시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소속노회에서 청빙승인결의를 받은 경우에, 과거의 청빙승인결의

의 무효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

222746 판결)

    [사례 4 - II - 2B]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사례 1)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의 효력 498
    교단 총회재판국이 2년간 전도사사역을 하지 않았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교단소속 

지교회 담임목사의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목사직을 상실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회의 행정재판은 권징재판과는 달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현저히 정의관념

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나2019610 판결)

  (사례 2) 명성교회의 청빙과 총회헌법위반  501
    예장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가 2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을 위임목사

로 청빙한 것은 목회직 세습(목회직 대물림)을 금지한 총회헌법 제28조 6항 위반이 아니

라고 본 사례(예장통합 총회재판국 2018.8.7.판결)

   2.2. 담임목사의 연임  505 

 [사례 4 - II - 2C] 담임목사의 연임과 노회의 승인결의

       담임목사의 임기 3년이 만료되었으나 노회에서 연임승인결의를 받지 않은채 6개월 경과 후

       에 개최된 노회 총회에서 연임승인결의를 받은 목사의 노회원 지위를 인정한 사례(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15.10.14. 선고 2015가합1023 판결)

   2.3. 담임목사의 사직과 면직(해임)  507

   [사례 4 - II - 2D] 담임목사직 사임과 노회의 승인결의

        해외여행 도중 여신도와의 추문으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속노회에서 

사직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교회와 담임목사 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라

고 보기 어렵고, 사임에 관해서도 목사와 교회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나81823, 대법원 2013다61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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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 II - 2E] 지교회 공동의회와 노회에 의한 담임목사 해임

       (사례 1)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담임목사 해임  5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된 교인총회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자 교단재판국에서 교인들을 

출교 처분한 사안에서, 교단헌법에 교인들의 위임목사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비록 

목사청빙을 결의한 공동의회라고 하더라도 목사청빙을 철회하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2016.6.24.선고 2015나2057452 판결)

  (사례 2) 노회결의에 의한 담임목사 해임  516
    장로 8인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속노회에 담임목사 해임청원을 한 사안에서, 

노회는 관할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

드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교회의 청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청원 없

이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노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목사를 해

임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산고등법원(창원) 2016.5.19.선고 2015나23737 판결; 대법원 

2016.9.9. 선고 2016다226837 판결)

  [사례 4 - II - 2F] 담임목사에 대한 해약청원과 노회의 수락

   교회이전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제출한 담임목사 해약청원을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락하

여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되자 노회를 상대로 해임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의 당부는 모두 노회가 향유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

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한 사례(대법원 2016다225612 판결)

  [사례 4 - II - 2G] 노회의 담임목사 해약결정과 면직

   교인들의 청원에 의해 노회에서 담임목사 해약결정을 하고 이에 반발한 담임목사가 법원에 

소송을제기하자 다시 노회에서 면직결정을 한 사안에서, 해약결정과 면직판결은 종교상의 

제재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6다200781 판결)

 [사례 4 - II - 2H] 교단총회의 목사제명과 면직결정의 효력  

       총회장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여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총회결의로 목사를 제명하고,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불신법정에 소제기’를 이유로 총회결의로 다시 면직한 

       사안에서, 권징조례에 따르지 아니한 제명결의와 면직결정은 종교적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가합33727 판결)

  읽을 거리: “교회법의 시각에서 본 명성교회 사태” 

3. 담임목사의 보수(사례비)   

   3.1. 보수(사례비)  532

    [목회자의 보수]    

    사례비 명목 / 목회자의 소득수준 / 사례비에 관한 정관 규정

512

519

525

528

531

532

  [사례 4 - II - 3A] 목사의 수입과 정년   

      (사례 1)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목사의 수입과 정년  535
           기도원에서 교회집사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교회목사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고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 

           는날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06.27. 선고 96다426 판결)

      (사례 2) 자동차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31세의 교육목사의 정년  536
           31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육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

           고 인정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9114 판결) 

   3.2. 목회활동비  541

   3.3. 퇴직 사례비  544

    [사례 4 - II - 3B] 교회합병과 사임목사 퇴직금 약정의 효력  

      (사례 1) 교회 합병과정에서 사직한 목사의 퇴직 사례금  544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목사직에서 사임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사례비를 받기

           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공

           동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9. 

           22.선고 2014가 단26778 판결)

      (사례 2) 교회를 세습하고 은퇴한 목사의 사례비 지급약정  547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목사가 16억원의 퇴직금과 월 4천만 원의 생활비를 은

           퇴사례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약정은 구역회 내지는 총회 결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3나71274(본소), 2013나71281(반소) 

          판결)

    (사례 3) 목사의 십일조헌금과 퇴직금 관행  548
            목사퇴직의 경우 은급재단의 퇴직금 외에 소속교회에서 별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2.9.27. 선고 2011나14504 판결)  

 [사례 4 - II - 3C] 원로목사 지위와 퇴직 사례비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월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총회재판국에서 원로

목사가아니라고 판정한 사안에서, 원로목사 지위에 관한 결의는 행정재판이므로 사법심사

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다46253 판결)

   3.4. 목회자 연금재단의 퇴직연금  555

 [사례 4 - II - 3D] 예장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재산정과 기득권 보장

       예장총회 연금재단이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연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규

       정 개정을 총회결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로 

       되는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6937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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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 II - 3E] 목회자 퇴직연금계약상의 분쟁   

  (사례 1) 연금재단 기여금 반환과 퇴직연금계약 해지 여부  559
    교역자 은급에 가입 도중 기여금을 반환받고 다시 계속해서 기여금을 불입한 사안에서, 

은급계약해지가 아니고 대출금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수급대상자로 인정한 사례(서울고

등법원 2013나2007095 판결)       

  (사례 2) 교단탈퇴후 재가입한 목사의 은급기여금 납부기간  561 
           교단탈퇴 후 재가입한 경우에 재가입 이전 재직기간은 은퇴은급금의 산정 기준인 재직기

           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9.4. 선고 2009가합3492 판결)

       (사례 3) 연금재단의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562
           1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만 높은 이자율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은급재

           단 운영규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6.20. 선고 2013나1297 판결)  

III. 부교역자  
  
1. 부목사

  

   1.1. 지위, 청빙  564 

 1.2. 부목사의 교회내의 위치 : [사례 2 - II - 4B]의 (사례 2)  566

 1.3. 부목사의 근로자성  567

    [사례 4 - III - 1A] 부목사의 노동조합 가입   

       규약에서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교회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부목사의 참가를

       허용한 단체라는 이유로 소송상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9.2.6. 선고 

       2008구합30625 판결)

2. 전도사  

  

    [사례 4 - III - 2A] 교회업무중 상해를 입은 전도사의 산재보상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사회보험의 일환

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종교적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는 전제하에, 교회

업무 중상해를 입은 전도사에게 유족보상을 명한 사례(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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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법   

I. 교회의 재산소유형태 : 총유     

   1. 교회재산 관련 규정    

   1.1. 교단헌법, 교회정관 규정  579  1.2. 민법,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580 

   2. 총유의 의미     

    [사례 5 - I - 2A]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형태  

       교회가 분열되어 일부 교인들이 교회재산을 교단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안에

       서, 분열되기 전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송제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5, 80다2046 판결)  

    [사례 5 - I - 2B] 교회토지 교환과 공동의회결의   

       교회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 기존에 구매하기로 한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주보를 통해 공지한 계약상의 권리는 교인들의 준총유 재산으로서 다

        른 토지와 교환을 함에는 새로운 교인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사례 5 - I - 2C] 교회와 재개발조합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한 것은 무효라는 사례(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566 판결)

   3. 교회부동산의 소유권등기    

    [사례 5 - I - 3A] 교회재산의 담임목사 명의등기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실명제법에 의한 유예기간

       을 경과한 후 담임목사를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례에서, 담임목사의 소멸시

       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90194 판결)

    [사례 5 - I - 3B] 교회부동산의 담임목사 명의등기와 취득세 납부의무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교회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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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 I - 3C]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의 처분과 횡령죄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사례(대법원 2006.9.8. 선고 

       2005도9733 판결)

II. 지교회와 교단유지재단    

1. 교회정체와 교회재산  

   1.1. 법원 판결례의 입장  600  1.2. 기독교대한감리회  601

 1.3. 예수교장로회(통합)  602  1.4. 예수교장로회(합동)  603 

2. 교회재산과 명의신탁          

    [사례 5 - II - 2A] 명의신탁 약정해지와 교회재산 회수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교단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지교회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라 정관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교회에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888 판결)

 [사례 5 - II - 2B] 동대문교회의 공용수용과 재산귀속

   130년 전 선교사들의 헌금으로 건립된 유서 깊은 교회건물이 서울성곽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안에서, 교회건물과 대지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것으

로서 공탁금청구권이 지교회에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다677282 판결) 

III.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1. 서론     

2.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 판례의 변경  

 

   2.1. 종래의 판례 : 총유설  615 

    [사례 5 - III - 2A]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 총유설   

       일부교인들은 종전교단에 계속 남아 있는 반면 나머지 교인들이 소속교단 변경을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교회의 분열이 인정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

       의 총유이며,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한쪽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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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변경된 판례 : 분열부정설  616

    [사례 5 - III - 2B]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 분열부정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인들이 2/3 

       이상 결의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2.3. 총유설, 공유설, 분열부정설  618  

  

 2.4. 판례변경의 원인  619

 2.5. 판례변경의 평가  620

3. 교회탈퇴와 재산귀속    

    [사례 5 - III - 3A] 교단탈퇴와 교회탈퇴   

      (사례 1) 광성교회 일부 교인들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  622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

           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사례 2) 벧엘교회 일부교인들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 624
           교인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

           가 교단 변경에 필요한 2/3결의 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4. 법원의 판단기준 평가 : 현실성과 타당성   

      

 판단기준 요약 / 분쟁의 장기화 / 교회분열을 인정할 것인가 /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른 것

 인가 / 제언 1: 교회재산 분할 / 제언 2: 교회재산 박탈 

5. 교회분열과 형사책임  

   5.1. 교회분열과 횡령·절도죄  631

    [사례 5 - III - 5A] 교회분열 관련 횡령·절도죄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교회 일방의 재산반환청구를 거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회가 분열된 후 교회재산을 자기 교파만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

       간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7.10. 선고 98도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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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교회분열과 배임죄  635

    [사례 5 - III - 5B] 임시당회장의 교회재산 임의 처분과 배임죄  

       분열된 교회의 수습위원들이 수습방법의 하나로 교회부동산을 다른 교회에 양도하고 양도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쟁해결에 사용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대구지

       방법원 2008. 7.18. 선고 2007노3327 판결)

   5.3. 교회분열과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637

    [사례 5 - III - 5C] 교회분열과 문서에 관한 죄   

      (사례 1) 총회결의 없는 일부 교인들의 교회재산 명의신탁  638
           교회가 분열되자 당회장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인의 결의만으로 교회 소유의 재산을 교회

           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04.23. 선고 91도

           276판결)

      (사례 2) 총회결의 없는 담임목사의 교회재산 명의신탁   639
   교단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0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사례 3) 교회탈퇴 후 교회재산처분과 절도·사문서위조   641
           교회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

           실하였으므로, 그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

           원 2011.1.13. 선고 2010도9725 판결) 

IV. 교회의 재정운용과 법  

1. 교회의 수입 : 헌금관리     

 

2. 교회의 재정운용원칙과 교회회계기준   

   2.1. 교회재정운용과 회계기준의 특성  645           2.2. 모범재정운용 및 관리규칙  646

 2.3. 종교인과세와 구분기록·관리   648              2.4. 종교인과세와 모범정관(재정규칙) 649   

635

638

644

644

645

3. 교회재정의 유용과 재정장부열람   
    

    [사례 5 - IV - 3A] 교인의 교회 재정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사례 1) 담임목사의 재정부정과 회계장부열람등사  651
    담임목사가 재정유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의혹을 밝

히기 위해재정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다고 한 사례(남부지법 2011 카합 5 결정)

       (사례 2) 교단탈퇴와 재정장부 열람등사청구  653
           교단과의 갈등으로 면직판결을 받은 교회담임목사가 교인들의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단에 가입한 사안에서, 탈퇴를 반대한 일부교인들은 교인지위를 

           상실하여 교회재장정부 열람권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6.30. 선고 2015다26566 

           판결) 

 

4. 교회재정의 유용과 형사책임   

    [사례 5 - IV - 4A] 담임목사의 교회건축자금 차용과 사기죄  

       교회설립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목사에게 금원차용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1366 판결)

    [사례 5 - IV - 4B] 담임목사의 교회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

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3.4.9. 선고 92도2431 판결)

    [사례 5 - IV - 4C]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재정유용과 횡령·배임  

       대형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4.28 선고 2005

       도756 판결)

    [사례 5 - IV - 4D] 축구선교단을 통한 담임목사의 재정유용과 횡령·배임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소속 축구선교단 선교자금 명목으로 교회자금 33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사안에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7371 판결; 2013.5.24. 선고 2013도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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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회와 지식재산      

1. 교회와 지식재산    

   1.1. 교회와 저작권 환경변화  675 1.2. 교회저작권협회  676

   1.3. 교회의 저작물 사용 면책  677

2. 성경찬송가 저작권    

   2.1. 성경저작권  678

    [사례 5 - V - 2A] 한글성경과 저작권 분쟁            

      (사례 1)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1952년판과 1961년판의 저작권  678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52년판과 61년판에 대해 별개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9460 판결)

      (사례 2) 성경공회의『말씀성경』과 성서공회의『개역성경』간의 저작권 분쟁  679
           한국성경공회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의 52년 판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고, 61년판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8.18. 자 97라235 결정) 

      (사례 3) 성경의 오역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680
            성경오역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법

원 2014다61357 판결)

    [사례 5 - V - 2B] 편집저작물로서의  『성서주해보감』 과  『파트너 성경』  

       (사례 1) 『성서주해보감』과 『성서관주해설(카리스)』간의 저작권분쟁   689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

           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례(대법원 1993.6.8. 선고 92도2963 판결)

      (사례 2) 『파트너 성경』과 『포겟 성경』간의 저작권분쟁  690
           『파트너성경』이 성경전서를 12부분으로 분류한 다음 그 분류에 따라 12권으로 분책한 것

           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6.8.21. 자 96라95 결정)

   2.2. 찬송가 저작권  694

    [사례 5 - V - 2C] 찬송가의 저작권, 출판권 분쟁   

      (사례 1) 『통일찬송가』의 저작권 분쟁  694
           558곡의 찬송가중 10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여 판매금지를 신청한 사안을 기각한 사

           례(서울지방법원 1998.9.3. 고지 98카합2050 결정)

675

675

678

678

689

694

    (사례 2)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 분쟁  695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는 『21세기찬송가』의 소재가 되는 찬송가의 선택, 배열, 

           구성 및 각 소재를 이루는 개별 찬송가의 제목과 한글가사, 악보의 편제 등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 저작권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

           원 2015.4.23. 선고 2011다19102,19119 판결)

    [사례 5 - V - 2D] 찬송가 신탁계약과 저작권 양도의 대항요건  

      『21세기 찬송가』에 실린 39곡의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찬송가 공회에 양도한 후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작권양도 등록이 없어도 양도는 유효하므로 저작권을 상실하였

       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2.20. 선고 2013나5390, 2013나5413, 2013나

       5406 판결)

   2.3. 종교 저작권의 귀속과 표절  710

    [사례 5 - V - 2E]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의 출판금지 가처분

       故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수단지역에서 의료와 선교활동의 경험을 기술하여 출판한 서적

       을 무단으로 인용하여 어린이용 위인전을 작성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출판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1라1363 판결)

3. 교회와 상표 및 업무표장    

    [사례 5 - V - 3A] ‘큰 글 성경’과 ‘CARDINAL’의 상표등록              

      (사례 1) ‘큰 글 성경’이라는 상표등록의 효력  716
           등록상표 ‘큰 글 성경’이 성경과 관련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이나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성경과 관련 성경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이 취소된 

           사례(대법원 2004.5.13. 선고 2002후2006 판결)

      (사례 2) ‘CARDINAL’의 상표등록과 추기경 모욕  718
           제일모직의 신사복 상표인 『CARDINAL』이 가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

           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0.9.

           28선고 89후711 판결)

    [사례 5 - V - 3B] 기독교 선교단체 및 교단의 업무표장 등록  

      (사례 1)                의 업무표장 등록  722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

           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

           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3.24. 선 

           고2010후3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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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의 업무표장 등록  723
           확인대상표장인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으로서 선등록서비스표인                                

           과 유사서비스표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 9.9. 선고 2010후1275 판결)

제6장 교회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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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사례  735  2.2. 재판의 종류  735    
   

 2.3. 결정사례 : 기소절차  736 2.4. 판결사례 : 책벌재판  737 

   

 2.5. 판결사례 : 행정재판  738 2.6. 요약   739

3. 교회재판의 위기와 치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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